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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전연료주식회사에 대한 2003년 물자재고검사는 가공시설에 대한 물자재고검사 기준 및 구역

안전조치 기준에 의해 수행되었다. 사업소 측은 동기간(7월30일∼8월5일) 동안 생산공정을 일시

중단하고 모든 핵물질에 대해 세분화하여 분류해서 이를 신고하였다. 검사원은 사업소 측이 제공

한 검증대상 핵물질의 수량과 U - 235 량을 이용하여 각 핵물질 분류별로 샘플 수를 계산했다. 검

사원은 검증대상 핵물질의 수를 확인하고 검증기준에 부합된 검증방법을 적용하여 대량결손, 부분

결손 및 미량결손에 대해 검증하였다. 측정된 핵물질의 농축도 값과 U - 235 무게는 신고 값과 비

교하여 그 상대적 차이가 검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검증결과를 평가했다. 원자력통제기술센

터는 2003년 물자재고검사에 6명의 검사원을 투입하여 총 33 PDIs의 검사활동을 IAEA 사찰관과

동시에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계속될 모든 검사를 대비하여 검사원의 능력 배양과 기술 개선 등

에 기여할 것이다.

A b s tra c t

T h e Phy sical Inv ent ory Verificat ion in 2003 at the KNF C w as perform ed in accordance

w ith th e IAEA ' s S afegu ards Criter ia (inclu ding PIV an d Zone Approach ). T he facility operat or

stopped it s product ion process , clas sified all nu clear m at erials subject t o th e v erification by

str at a , an d declar ed these to in spector s . In spector s calculat ed the num ber of samples to be

v erified as each nu clear st r atum by u sing the num ber of nu clear m aterials subject t o th e

v erification and the am ount of the U - 235 declared by facility . In spect or confirm ed the num ber

of nu clear m at erials and v erified the gross , partial an d bias defect s by u sin g the suit able

v erification m ethods described in th e crit er ia . T h e m easured nu clear enrichm ent and the

am ount of the U - 235 w ere com pared w ith the declar ed v alu es and the it s r elat iv e st an dard

deviat ion w as ev aluat ed t o com pare w ith th e crit er ia . T CNC put 6 in spect or s and did the

v erification activ it ies of 33 P DIs w ith IAEA in spector s sim ult aneou sly . T his paper w ill

contr ibut e t o im prov e the lev el of v erification and im prov e the in spect or ' s qu ality .



1. 서론

1975년에 핵비확산조약 (NPT ) 당사국이 된 우리나라는 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1976년부터 안전조치검사를 받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편 정부는 1995년에 개정된 원

자력법과 원자력법 시행령 그리고 1996년에 시행된 과학기술처 고시에 따라 국가 특정핵물질 계

량관리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1997년부터 국내 일부

시설에 대한 국가검사를 시작으로 1999년엔 국내 모든 원자력시설에 대해 확대 실시하고 있다. 우

리나라는 2003년 기준으로 울진5호기를 포함해서 15기의 PW R형 원전과 4기의 CANDU형 원전을

동시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수로와 중수로 핵연료 가공공장과 기타 연구시설 등 총 35

개 원자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산업 강국이다[1].

국내의 원자력산업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핵물질은 우리나라의 소유지만 국제규제대상 물

질이므로 국제협정에 따라 핵물질의 양과 사용용도 등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따라야 한다.

정부는 이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업무를 전문기관인 원자력연구소

내의 원자력통제기술센터에 위임하여 원자력산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

로 대처하고 있다. IAEA는 2002년 한해동안 국내의 34개 시설에 대한 122회의 안전조치 검사에서

총 310 PDIs (P er son Day In spect ion ) 검사활동을 수행하였다. 국가는 IAEA와 동시검사를 수행하

면서 총 477 P DIs (검사관 : 163 PDIs , 검사원 : 314 PDIs ) 검사활동을 수행하였다[1]. 국가검사를

IA EA검사와 병행하여 수행함으로써 검사현장에서의 업무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었고, 특히

IA EA의 무리한 요구사항 등이 사전에 해결될 수 있었다.

한전연료주식회사는 1989년 경수로용 핵연료집합체를 첫 생산한 이래 그 생산량이 꾸준히 증

가하였으며, 현재 농축도가 5% 이하인 저농축우라늄을 이용하는 경수로용 핵연료가공시설인 제1

공장 (KO1R )과 및 천연우라늄을 이용하는 중수로용 핵연료다발을 생산하는 가공시설인 제2공장

(KO2R )을 운영하고 있다. 한전연료주식회사의 제1공장은 400톤의 경수로용 핵연료집합체 생산 능

력을 갖추고 있으며, 1998년 초부터 가동을 시작한 제2공장은 400톤의 중수로용 핵연료다발을 생

산하여 월성 중수로 발전소 4기에 공급하고 있다.

한전연료주식회사는 IAEA에 제출한 설계정보서 변경을 토대로 2개의 물질수지구역 KO1R과

KO2R로 나눈 시설부록 초안을 1998년 8월 접수하였다. 그리고 이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1998

년 9월에 IAEA로 통보하였다. 시설부록이 2개의 MBA로 개정, 발효됨에 2000년 8월 1개의

MBA (KO - R )에서 2개의 물질수지구역(MBA )으로 분리하여 계량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사업

소 측은 이와 관련한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고 2000년 11월 IAEA 및 국가 정기검사를 수검하였다.

동 사업소는 통상 매년 2회의 정기검사와 1회의 물자재고검사가 수행되고 있다. 아울러 물자재고

검사기간 동안 국내 모든 경수로 및 중수로의 신연료저장고에 대하여 저농축 및 천연우라늄 구역

에 대해 동시검사를 하는 구역안전조치(Zon e Approach )를 적용하고 있다.



2 . 저농 축 우 라늄 가공 시설 에 대 한 안 전조 치 기 준

IAEA는 물자재고검사기간 동안 국내 모든 경수로 및 중수로의 신연료저장고에 대하여 저농축

및 천연우라늄 구역에 대해 동시검사를 하는 구역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저농축 우라늄 가공

시설에서 반출입되는 국내이전물질은 물자재고검사 및 정기검사 시에 다음과 같이 검증한다. 물질

수지기간 중 국내이전에 관련된 핵물질 량의 20% 이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

필요시 추가적인 검사가 수행될 수 있다. 저농축 우라늄 가공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는 통상 5회가

실시되지만 KNF C는 핵물질 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구역안전조치 방안을 적용 받고 있어 년 2회

실시되고 있다. 년 2회의 정기검사 시에 소결체를 핵연료봉에 장입하는 장소(Rod Loading

St at ion )에서 소결체 시료 채취 및 분석, 전회의 검사 이후 검증할 수 있는 반입 핵물질 검증 및

새로이 생산된 제품(핵연료집합체)에 대해 물자재고검사 시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검증한다[2].

2 .1 물자재 고검사 (P IV ) 기준

물질수지기간 (MBP : M aterial Balance P eriod) 중에 1회 실시되는 물자재고검사(PIV :

P hy sical Inv ent ory Verificat ion )는 시설의 모든 핵물질에 대해 검증한다. 경수로형 핵연료가공시

설에서 물자재고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동시에 경수형 원자력발전소의 신연료에 대하여 개수와 일

련번호 확인 및 중탐지확률로 대량결손 검증을 수행한다. 형태별로 미 검증된 핵물질의 양이 0.3

S Q (Significant Quantity ; 유의량)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물질의 형태별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

한다.

(1 ) 저농축우라늄

(a ) UF 6 Cylinder는 대량결손, 부분결손 및 미량결손에 대하여 중탐지확률로 검증한다. 미

량결손 검증은 상대표준편차 (RSD )가 0.06 이하인 경우에 부분결손 검증방법으로 대체

할 수 있다.

(b ) 우라늄 금속, 우라늄 합금, 우라늄 분말, 소결체 및 S crap을 포함하는 우라늄 화합물은

대량결손, 부분결손 및 미량결손에 대하여 중탐지확률로 검증한다.

(c ) 핵연료봉, 핵연료집합체 및 기타 핵연료 품목은 대량결손 및 부분결손에 대하여 중탐지

확률로 검증한다.

(d ) 우라늄을 포함하는 기타 Bulk 물질 (예를 들면 폐기물 등)은 대량결손에 대하여 중탐지

확률로 검증한다.

(2 ) 천연우라늄

(a ) UF 6 Cylin der는 대량결손에 대해서는 중탐지확률로, 부분결손에 대해서는 저탐지확률로

검증한다.

(b ) 우라늄 금속, 우라늄 합금, 우라늄 분말, 소결체 및 스크랩을 포함하는 우라늄 화합물은

대량결손 및 부분결손에 대하여 중탐지확률로 검증한다.



(c ) 핵연료봉, 핵연료집합체 및 기타 핵연료 품목은 대량결손에 대하여 중탐지확률로 검증

한다.

(d ) 우라늄을 포함하는 기타 Bulk 물질 (예를 들면 폐기물 등)은 대량결손에 대하여 중탐지

확률로 검증한다.

(3 ) 감손우라늄

(a ) 모든 형태의 감손우라늄은 대량결손에 대하여 중탐지확률로 검증한다.

2 .2 구역안 전조치 기준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저농축우라늄 구역은 한전연료 (주)의 경수로핵연료 가공시설과 울진

5호기를 포함해 현재 가동 중인 15기의 경수로에 존재하는 모든 신연료로 구성된다. 그리고 천연

우라늄 구역은 중수로핵연료 가공시설과 4기의 중수로에 존재하는 모든 신연료로 구성된다. 구역

안전조치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은 IAEA 안전조치기준(S afegu ards Crit er ia )의 A nn ex I에 기술되

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Annex I (Zone Approach )

(a ) 구역 안전조치의 목적은 구역내부의 차용을 방지하면서 구역내부의 시설간의 재고변동

검증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각 경우마다 안전조치 사무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 동시물자재고조사 (Simult an eou s PIV , SIM - PIV s )와 필요시 적시탐지를 위한 동시중간

검사 (Sim ult aneou s Inter im Inv ent ory Verificat ion , SIM - IIV s )는 구역내의 모든 시설

에 대하여 검사일이 중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검증시 동일 물질이 되풀이

되어 검증되지 않음을 보증하기 위한 감시 및 봉인 장비가 적용되어야 한다.

(c ) SIM - PIV 시 구역 내에서 검증되지 않은 핵물질의 이동이 없어야 하며, 직접전용물질

(Dir ect - u se M aterial )에 대해서는 SIM - IIV 시에도 검증되지 않은 핵물질의 이동이 없

어야 한다.

(d ) 구역내부 또는 외부로 이동되는 핵물질의 검증은 구역을 하나의 물질수지구역으로 취

급하여 동일 형태의 시설에 요구되는 방법으로 검증하거나, 개개의 구역 안전조치에 달

리 규정된 바에 의하여 검증한다.

(e ) 구역외부의 시설로부터 핵물질의 차용이 없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IAEA 안전조치 기준

Ann ex H에 따른다.

(f ) 물질수지평가(M at erial Balance Ev alu at ion )는 구역내의 시설에 대해 각각 수행한다.

(g ) 구역 안전조치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안전조치 기준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h ) 구역 물자재고조사 (Zon e PIV ) 시 구역내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동일한 장부종료일

(Book En ding Date)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역 중간검사 (Zone IIV ) 시에도 가능할 경우

동일한 장부종료일을 사용한다.



3 . 핵물 질 검 증절 차

검사원은 검사계획을 해당 서식에 의하여 검사 개시 10일 전에 사업소에 통보하여 해당 검사

를 준비토록 한다. 사업소의 계량관리 담당자는 기 통보된 검사에 필요한 아래의 계량관리 기록과

운영기록 등을 준비하고 검사 시에 제출토록 한다.

(1) 계량관리 기록 (특정핵물질 재고 및 변동기록)

- Inv ent ory Records (General Ledg er )

- Inv ent ory Chang e Report (ICR )

- Phy sical Inv ent ory List (PIL )

- M at erial Balan ce Report (MBR )

- Itemized List of Inv ent ory

- S ource docum ent

(2) 운영기록

- Locat ion M ap (KMP별)

- Shipping Docum ent

- T ype별 연료봉 및 집합체 도면

- 사업소의 측정시스템 운영 등에 관련된 자료

검사원은 계량관리기록과 운영기록을 비교 검사하고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와 관련하여 과학

기술부에 보고된 보고서와 계량관리기록을 대조, 비교 검사한다.

3 .1 핵물질 별 샘플 수 계산

검증대상 핵물질을 형태별(UF 6 Cylin der , U O2 분말, UO2 P ellet , 핵연료봉, 핵연료집합체, 기타

핵물질)과 종류별 (감손 우라늄, 천연 우라늄, 저농축 우라늄)로 세분하게 나누고, 각각에 대해서

비파괴검사 (대량, 부분결손 검증) 대상 샘플 수와 화학분석용 시료채취(미량결손 검증) 대상 샘플

수를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계산한다. 이 때에 미탐지확률, 비파괴검사의 범위 등은 계량관리검사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n (sam ple 수) = N x (1 - X /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n 1 = n - η2

η2 =
ln

ln ( 1 - M / γ2 N X )

n2 = η2 - n3



n3 =
ln

ln ( 1 - M / γ3 N X )

여기서,

n = 핵물질 형태별 총 샘플 수

N = 핵물질 형태별 검증대상 수

Β = 미탐지확률

(탐지확률 (1- Β) h igh : 0.9, m edium : 0.5, low : 0.2)

X = 핵물질 형태별 평균 U - 235 (농축) 또는 평균 U (천연, 감손)무게

M = 우라늄 유의량 (1 S Q = 75kg (농축), 10,000k g (천연), 20,000kg (감손))

η2, n3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γ2, γ3는 주어진 표 1의 hist orical error δ (시설 운영자와

IA EA 검사원이 보고한 핵물질양 차이의 상대적 표준편차)를 이용한 공식에 의해 결정된다.

표 1 . δ - V alu e s (R S D ) f or 200 3 P IV

IA EA 검사기준에 의하면 물자재고검사를 위해서는 핵물질의 모든 분류별에 관계없이 탐지확

률로 중탐지확률 (Random M edium )을 요구한다. 검사원은 사업소가 제공한 핵물질 형태별 평균

U - 235 (농축) 또는 평균 U (천연, 감손)무게와 우라늄 유의량 M을 적용하여 검증대상 핵물질의

각 분류별 검증대상 샘플 수를 계산한다.



3 .2 핵물질 별 검증방법

검증대상 핵물질 분류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형태별, 종류별로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이에

따라 검증방법과 검증장치 등이 달리 정의된다[3]. IAEA는 각 분류별로 적용 가능한 검증방법(표

2)을 명확히 하여 각 검증방법에 따른 hist orical error δ를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δ1은 검증방법 대량결손탐지(M ethod H )의 상대표준편차, δ2은 검증방법 부분결손탐지 (M ethod

F )의 상대표준편차이고 δ3은 검증방법 미량결손탐지 (M eth od D )의 상대표준편차이다.

표 2. V erificat ion M easurem ent at Natural and Low Enrich ed Uranium F abricat ion Plant s

4 . 핵물 질 검 증활 동

검사원은 사업소가 신고한 모든 핵물질 재고량에 대한 실재고 값을 파악하여 장부상의 재고

값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파악한다. 그리고 계산된 핵물질 분류별 샘플 수에 해당되는 시료를 임의

로 선정하고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를 검증한다. 이때, 검사원은 구역안전조치 검사기준에 의해

신고된 해당시설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신연료에 대해 동시검사를 수행한다.



4 .1 U F 6 실리더 검 증

저농축 또는 천연우라늄을 포함하는 UF 6 실린더에 대하여 중탐지확률을 적용해서 대량결손 검

증을 위하여 농축도를 측정하고, 부분결손 검증을 위하여 무게측정과 농축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미량결손 검증은 부분결손 검증방법의 정확도가 더욱 높을 경우 대체할 수 있다. 국가검사원은

UF 6 실린더의 대량결손 및 부분결손 검증을 위해 그림 1과 같이 측정장치 (MM CG : Mini- M CA

+ Ge Detector )를 정렬하여 비파괴적인 측정방법으로 농축도를 측정한다. 이때, 두께가 두꺼운

UF 6 실린더(재질 : Steel)가 감마선 감쇠에 큰 영향을 주므로 이를 정확히 보정할 필요가 있다. 검

사원은 초음파 두께측정기 (ULT G)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실린더 면의 두께를 측정하여 농

축도 측정 프로그램에서 이를 보정해준다. UF 6 실린더의 부분결손 검증을 위한 측정결과를 분석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측정한 실린더 내의 U - 235의 무게를 다음의 식에서 계산한다.

U - 235 무게 = Net 무게 × U 함량 (% ) × Enrichm ent (% ) × 1/ 10,000 - - - (2)

여기서,

Net 무게는 Load - Cell을 이용하여 측정한 값을 적용한다.

U 함량 (% )은 사업소가 신고한 값을 적용한다.

농축도는 검사원이 측정한 값을 적용한다.

검사원은 측정 데이터를 이용해 식(2)에 의해 계산된 U - 235 무게와 사업소 측이 제공한

U - 235 무게 값의 상대 차이(d)를 구하고, 그 절대값이 표 1에서 δ2 (0.055)의 3배 (3δ2 ) 보다 작은

경우에 부분결손이 없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대량결손 검증은 측정된 농축도와 사업소 측이 제공

한 농축도 값의 상대 차이(d )를 구하고, 그 절대값이 표 1에서 δ1 (0.15)의 3배 (3δ1 ) 보다 작은 경

우에 대량결손이 없음을 확인한다.

그 림 1 . U F 6 실린 더 검 증 을 위 한 측 정장 치 (M M CG ) 정 렬



4 .2 U O2 분말 및 소 결체 검증

저농축 또는 천연우라늄을 포함한 UO2 분말 (PD ), 소결체 (PL )에 대하여 중탐지확률을 적용하여

대량결손 검증을 위하여 농축도를 측정하고, 부분결손 검증을 위하여 무게측정과 비파괴검사장비

(MM CN : Mini- M CA + N aI Detector )를 사용하여 농축도를 측정하며, 미량결손 검증의 경우 화

학분석용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다. 검사원은 UO2 분말의 부분결손 검증을

위해 그림 2와 같이 측정장치 (MM CN )를 정렬하여 비파괴적인 측정방법으로 농축도를 측정하고

식 (2)에 의해 계산된 U - 235 무게와 시설에서 제공한 U - 235 무게 값의 상대차이 (d )를 구하고, 그

절대값이 표 1에서 δ2 (P D : 0.06 ,PL : 0.049)의 3배 (3δ2 ) 보다 작은 경우에 부분결손이 없음을 확

인한다. 검사원은 미량결손 검증을 위하여 선정된 임의의 UO2 분말 드럼에서 화학분석용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 의뢰하여 분석된 값을 식(2)에 적용하여 미량결손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때,

사용되는 δ3 는 PD가 0.005, P L이 0.006이다. 그리고 대량결손 검증을 위한 측정결과에 대한 분

석은 UF 6 실린더의 평가절차와 동일하게 한다.

그 림 2 . U O 2 분 말 및 소 결 체 검 증을 위 한 측정 장 치 (M M CN ) 정 렬

4 .3 핵연료 봉 검증

저농축 우라늄을 포함한 핵연료봉에 대해 중탐지확률을 적용하여 대량결손 검증은 MM CN을

이용하여 농축도를 측정함으로써 가능하고, 부분결손 검증의 경우 그림 3과 같이 MM CN을 이용

한 농축도 측정과 HM - 5를 이용한 실제핵연료 길이 (A ctiv e Len gth )를 측정하여 수행한다. 천연우

라늄 및 감손 우라늄의 핵연료봉에 대한 대량결손 검증은 HM - 5를 이용한 비파괴검사를 수행한

다. 저농축 우라늄을 포함한 핵연료봉의 부분결손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식에 의해 U - 235 무게

를 측정한다.

U - 235 무게 = (핵연료길이 대상물질농축도/ 표준핵연료봉의 농축도×

표준핵연료봉의 단위 길이당 U - 235 무게) - - - - - - - - - - (3)



여기서,

는 연료봉 내에 농축도가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 값도 포함함을 의미한다.

검사원은 식 (3)에 의해 계산된 U - 235 무게와 시설에서 제공한 U - 235 무게 값의 상대 차이(d)

를 구하고, 그 절대값이 표 1에서 δ2 (0.06)의 3배(3δ2 ) 보다 작은 경우에 부분결손이 없음을 확인

한다. 그리고 대량결손 검증을 위한 측정결과에 대한 분석은 UF 6 실린더의 평가절차와 동일하게

한다.

그 림 3 . 핵 연 료 봉 검증 을 위 한 측 정 장 치 (M M CN ) 정 렬

4 .4 핵연료 집합체 검증

검사원은 먼저 검증대상 핵연료집합체의 수를 확인하고 샘플 수 계산에 의해 임의로 선정된

핵연료집합체의 일련번호를 확인한다. 그리고 중탐지확률을 적용하여 대량결손 검증은 비파괴장비

(MM CN 또는 UNCL )를 사용하여 농축도를 측정함으로써 가능하고, 부분결손 검증의 경우 그림 4

과 같이 UNCL을 사용하여 U - 235의 단위 길이당 우라늄 무게 (lin ear den sity , g/ cm ))를 측정하

고, HM - 5를 사용하여 실제 핵연료 길이를 측정한다. HM - 5를 이용하여 측정한 실제 핵연료 길이

와 UNCL을 이용하여 측정한 U - 235의 단위 길이당 무게로써 U - 235의 양을 다음 식에서 계산한

다.

U - 235 무게 = (핵연료길이 U - 235의 단위 길이당 무게) - - - - - - - - - - - - (4)



여기서,

는 집합체 내에 농축도가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그 값도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측정한 U - 235의 양과 시설에서 제공한 U - 235의 양의 상대 차이 (d )를 구하고, 그 절대값이 표

1에서 δ2 (0.11)의 3배 (3δ2 )보다 작은 경우에 부분결손이 없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대량결손 검증

을 위한 측정결과에 대한 분석은 UF 6 실린더의 평가절차와 동일하게 한다.

그 림 4 . 핵 연 료 집 합체 검 증 을 위 한 측 정 장치 (U N CL ) 정 렬

5 . 결론

연간 400톤의 경수로용 핵연료집합체와 400톤의 중수로용 핵연료다발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력을 갖추고 있는 한전연료주식회사는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의 특정핵물질 계량관리검사의 주

요 대상시설이 되고 있다. 원자력통제기술센터는 2003년의 물자재고검사에 6명의 검사원을 투입하

여 검사기간 (7월30일∼8월5일) 동안 33 PDIs의 검사활동을 IAEA 사찰관과 동시에 수행하였다. 사

업소는 동기간에 모든 생산공정 운전을 일시 중단하여 핵물질의 재고량을 파악하여 신고하였으며,

검사원이 검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국가 검사원은 상기 검증활동들을 IAEA 사찰관과

동시 수행하여 독립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 Stratum으로 분류된 모든 핵물질에 대해

IA EA 검사기준이 정하는 검증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검증결과가 이를 만족시키는 것으

로 평가하였다[4]. 그러나, 핵연료 집합체 검증에 있어서 부분결손 검증을 위해서 UN CL을 독립적

으로 운영할 수 없는 시설 여건을 감안하여, 국가검사를 위해 대량결손 검증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검사원은 UO2 분말 및 소결체에 대한 미량결손 검증을 위해 화학분석용 시료를 채취



하여 전문기관에 농축도 및 U 함량 분석을 의뢰하였다. 따라서 화학분석 결과가 나오면 물자재고

검사에 대한 최종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03년 한전연료주식회사의 물자재고검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술하고 있으며, 특

정 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와 관련된 검사기준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소의 계량관리 규정 준수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 등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계속될 모든 검사를 대비하여 검사원의 능력 배

양과 기술축적 등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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